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형법

 

형법

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82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법무부 (형사법제과) 02-2110-3307~8
 

제228조(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)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

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개정 1995. 12. 29.>

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, 허가증,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

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 12. 29.>

 
 

부칙 <제15982호,2018. 12. 18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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